
1. 2014년 재정총량

■ �[재정수입]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실적 부진 등 불안정한 세입여건이 지속되면서 총수입은 370조 7,000
억원으로 편성되어, 2013년 본예산보다 1조 9,000억원 감소

○�국세수입이�218.5조원으로�전망되어�2013년1)�대비�1.0%�증가에�그치며,�세외수입은�감소

■  [재정지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357조 7,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15조 7,000억원 늘어나지
만, 증가율은 4.6%로 2010년2) 을 제외하면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

○회계별로는�예산회계사업�8조�2,000억원�증가,�기금회계사업�7조�6,000억원�증가�

■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5조 9,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와 거의 같은 수준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원으로 GDP 대비 36.5%인데,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채무
(274.1조원)의 증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200.7조원)의 증가가 주목됨 

○�2007~2014년간�연평균�증가율:�국가채무�8.1%,�적자성채무�11.6%,�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20.1%

■  재정총량지표로 본 정부예산안은 적신호상태인데, 이제“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어떤 수정안을 의결하는
가?”에 따라 국민부담과 재정건전성의 향방이 좌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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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금년보다 

8.7% 증가한 105조 8,700억원으로, 총지출의 3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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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2008~09년 경기침체로 지출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회복되면서 2010년 총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3.1%임.



2. 총지출 구조와 증가 추이

■  [총지출 구조] 예산은“총량이 얼마나 되고, 순증은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
한데, 2014년에는 규모로 30%인 보건·복지예산안(또는‘복지예산안’)이 순증액으로는 54%를 차지함

○총지출을‘복지분야’�3)�와‘복지외분야’로�구분하면,�30:70�수준임

○�총지출�순증액이�15조�7,000억원인데,‘복지분야’와‘복지외분야’가�54:46�수준임

○�총지출�증가액의�과반�이상이�국정과제�비중이�높은�복지분야�지출�증가에�의해�주도됨을�시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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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합임.

[규모(총지출 358조원) 기준]

복지분야

106조원(30%)

복지 외

전 분야

252조원(79%)

[그림�1]�2014년�예산안구조:�복지분야�vs�복지외분야

[순증액(15.7조원) 기준]

복지 외

전 분야

7.2조원(46%)

복지

분야

8.5조원(54%)

구분

2012년

본예산

(a)

2013년
2014년

예산안

(c)

2012~2013년 2013~2014년

본예산
(b)

추경�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액
(d=b-a)

증가율
(d/a*100)

증가액
(e=c-b)

증가율
(e/b*100)

총수입 343.5 372.6 360.8 370.7 29.1 8.5 -1.9 -0.5

예산 
(국세)

기금

234.0
(205.8)

109.5

253.3
(216.4)

119.3

241.5
(210.4)

119.3

245.2
(218.5)

125.5

19.3
(4.6)

9.8

8.2 
(5.2)

8.9

-8.1
(2.1)

6.2

-3.2
(1.0)

5.3

총지출(A) 325.4 342.0 349.0 357.7 16.6 5.1 15.7 4.6

회계별
  예산 
  기금 

228.1
97.3

243.6
98.3

247.6
101.4

251.8
105.9

15.5
1.0

6.8
1.0

8.2
7.6

3.3
7.7

분야별

  보건·복지분야(B)
  (총지출대비 비중, B/A) 

92.6
(28.5)

97.4
(28.5)

99.3
(28.5)

105.9
(29.6)

4.8
(28.7)

5.2
-

8.5
(53.9)

8.7
-

  보건·복지외분야(C)
  (총지출대비 비중, C/A)

232.8
(71.5)

244.6
(71.5)

249.7
(71.5)

251.8
(70.2)

11.8
(71.3)

5.1
-

7.2
(46.1)

2.9
-

            관리재정수지 -14.3 -4.7 -23.4 -25.9 +9.6 - -21.2 -

국가채무 445.2 464.6 480.3 515.2 +19.4 4.4 +50.6 10.9

<표�1>�2014년�예산안:�재정총량과�증가율 (단위: 조원, %)

자료:��1. 기획재정부,‘2014년 예산안’, 보도자료, 2013. 9.

        2. 기획재정부,‘2013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3.

        3. 대한민국정부,‘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10.



■  [증가 추이] 2005~2017년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 5.5%, 복지분야 8.2%, 복지외분야 4.6%
로, 복지분야가 총지출보다 1.5배, 복지외분야보다 1.8배 속도로 늘어남

○�규모로�보면�2017년�총지출�전망치는�2005년에�비해�1.9배이지만,�복지�분야는�2.6배에�이름

－�총지출:�2005년�209.6조원,�2014년안�357.7조원,�2017년�전망�400.7조원

－�복지분야:�2005년�49.6조원,�2014년안�105.9조원,�2017년�전망�127.5조원

3. 보건 복지 예산안 구조와 특징  

■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복지분야 96조 7,585억원, 보건분야 9조 1,141억원으로, 각각 91.4%와 8.6%를 
차지하는데, 2014년에는 사회복지분야 증가율(9.1%)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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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총지출�및�복지예산�증가�추이:�2005~2017년�

주:�각년도 예산(단, 2008~2009년 추경, 2014년 예산안, 2015~2017년 지출 전망). 

자료:��1. 기획재정부,‘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2. 대한민국정부,‘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10. 

정책�부문

2012년

본예산

(a)

2013년 2014년�
2012~2013년

전년대비�

2013~2014년

전년대비

본예산
(b)

추경�
예산안

(c)
(비중)

증가액
(d=b-a)

증가율
(d/a*100)

증가액
(e=c-b)

증가율
(e/b*100)

정부총지출(조원, A) 325.4 342.0 349.0 357.7 16.6 5.1 15.7 4.6

[사회복지분야] 847,715 886,714 904,715 967,585 (91.4) 38,999 4.6 80,871 9.1

·기초생활보장 
·4대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 동  
·보 훈 
·주 택  
·노인·장애인 등  

79,100
312,678
33,847

131,242
40,541

190,062
60,245

85,604
331,382
45,200

138,906
43,152

174,733
67,736

87,761
331,382
45,431

140,362
43,152

187,679
68,946

88,234
364,034
53,105

144,875
44,133

182,623
90,580

( 8.3)
(34.4)
( 5.0)
(13.7)
( 4.2)
(17.2)
( 8.6)

6,504
18,704
11,353
7,664
2,611

-15,329
7,491

8.2 
6.0 

33.5 
5.8 
6.4 

-8.1 
12.4 

2,630
32,649
7,905
5,969

981
7,890

22,844

3.1 
9.9 

17.5 
4.3 
2.3 
4.5 

33.7 

[보건분야]  78,589 87,315 88,212 91,141 ( 8.6) 8,726 11.1 3,826 4.4 

보건·복지분야 합계(B) 
(총지출대비 비중, B/A)

926,305
(28.5)

974,029
(28.5)

992,927
(28.5)

1,058,726
(29.6)

(100.0)
-

47,724
(28.7)

5.2 
-

84,697
(53.9)

8.7 
-

<표�2>�보건·복지예산안:�부문별�재원배분 (단위: 억원, %)

자료:��<표 1>과 동일.



■  [부문별 재원배분] 기초생활보장 8조 8,234억원(복지총액 대비 8.3%), 공적연금 36조 4,034억원(34.4%), 
보육·가족·여성 5조 3,105억원(5.0%), 노동 14조 4,875억원(13.7%), 보훈 4조 4,133억원(4.2%), 
노인·장애인등 9조 580억원(8.6%), 건보지원 6조 5,130억원(6.2%) 등으로 배분

○�증가율이�두드러진�부문은�노인·장애인등(33.7%�증가)과�보육·가족·여성(17.5%�증가)

■  [사회안전망과 재원배분]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복지예산 총액의 52.3%인 55조 3,190억
원이 배분되고, 2, 3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지예산 총액의 47.7%인 50조 
5,536억원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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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망

(공적연금)

34%

2, 3차 안전망
(보훈, 주택)

22%

2, 3차 안전망
(기초보장, 노인, 

보육 등)
26%

1차 안전망(건보지원 등)

9%

1차 안전망(고용, 산재)

18%

[그림�3]�2014년�보건·복지�예산안의�재원배분�구조

안전망�수준별

2012년

본예산

(a)

2013년

본예산

(b)

2014년

예산안

(c)

2012~2013년 2013~2014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액
(d=b-a)

증가율
(d/a*100)

증가액
(e=c-b)

증가율
(e/b*100)

1차�안전망 
[사회보험]

 481,366 
(52.0)

508,999 
(52.3)

553,190 
(52.3)

27,633 5.7 44,191 8.7

·4대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312,678 
  61,070 
  47,505 
  60,113 

4,879 

331,382 
64,832 
47,654 
65,131 
 5,412 

364,034 
65,591 
48,051 
69,665 
5,849 

18,704
3,762 

149 
5,018 

533 

6.0 
6.2 
0.3 
8.3 

10.9 

32,649
 759 
397 

4,534 
437 

9.9 
1.2 
0.8 
7.0 
8.1 

2,�3차�안전망
[공공부조·사회서비스]  

444,939 
(48.0)

465,030 
(47.7)

505,536 
(47.7)

20,091 4.5 40,506 8.7 

· 기초보장·노인·장애인· 
보육·복지일반 등  

214,336
(23.1)

247,145
(25.4)

278,780
(26.3)

32,809 15.3 31,635 12.8

·보 훈 
·주 택  

40,541
190,062

43,152
174,733

44,133
182,623

2,611
-15,329

6.4 
-8.1 

981
7,890

2.3 
4.5 

합계
926,305
(100.0)

974,029
(100.0)

1,058,726
(100.0)

47,724 5.2 84,697 8.7

<표�3>�보건·복지예산안:�1차�안전망�vs�2,3차�안전망 (단위: 억원, %)

자료:���<표 1>과 동일.



■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하지만, 이미 절반을 넘는 재원이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정책수혜자(연금수급자, 고용/산재보험수급자등)가 정해져 있어, 여기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은 2, 3차 안전망을 통해 대처되어야 하는 구조임 

■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예산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보육·가족·여성, 복지일반, 일자리
지원 등의 예산운용이 취약계층이나 국민일반의 복지욕구와 밀접한 정책수행인데, 동 재원은 복지예산 총
액대비 26.3%인 27조 8,780억원으로 파악됨(12.8% 증가)4)   
�

○�전체�복지재정은�예산과�기금이�3:7로�운용되지만,�상기�재원은�95%가�조세수입에�기반을�둠5)

    
4. 주요 국정과제 예산안과 대응지방비 

■  [국정과제 예산안] 복지공약 관련 국정과제는 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정책인
데, 2014년 예산안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건강보험지원 등의 부문에서 국정
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과 정책변화가 두드러짐

○�(기초생활보장)�통합급여에서�개별급여체계로�전환되고�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면서�수급자가�확대되며,�

의료급여는�보장성�확대가�반영되는데,�생계·주거·교육�등의�5종�급여비는�3조�3,848억원(2.5%�증가)이

며,�의료급여비는�4조�4,371억원(4.4%�증가)으로�5종�기초보장급여의�1.3배�규모��

－��평균보조율이�78~80%이므로,�자치단체�대응부담은�740억원�증가한�2조�980억원으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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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문과�사업
2013년�본예산 2014년�예산안 2013~14년�증가액 보조율(2014�

예산안�기준)�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① 기초생활급여(생계,
주거등 5종 급여) 

33,029 8,257 41,286 33,848 8,462 42,310 819 205 
서울 40~60%,

지방 70~90%

(평균 80%)

② 의료급여 42,483 11,982 54,465 44,371 12,515 56,886 1,888 533 
서울 50%, 지방 

80%(평균 78%)

소 계 75,512 20,239 95,751 79,219 20,977 99,196 2,707 738 

③ 영유아보육료지원 25,944 25,944 51,888 30,765 20,510 51,275 4,821 -5,434 
서울 20~40% 

지방 50~70%

(평균 약 60%)
④ 가정양육수당 8,810 8,810 17,620 11,209 7,473 18,682 2,399 -1,337 

소 계 34,754 34,754 69,508 41,974 27,983 69,957 7,220 -6,771 

⑤기초노령연금 32,097 10,699 42,796 52,002 17,334 69,336 19,905 6,635 
40~90%

(평균 75%)

⑥장애인연금 3,440 1694 5,134 4,660 2,295 6,955 1,220 601 
서울 50%, 지방 

70%(평균 67%)

①~⑥ 합 계 145,803 67,386 213,189 176,855 68,589 245,444 31,052 1,203 
증가율: 
국비 21.1%, 
지방비 1.8%

⑦ 건강보험지원
   (기금제외)

48,089 - 48,089 53,033 - 53,033 4,944  - 전액 국비

①~⑦ 합 계 193,892 67,386 261,278 229,888 68,589 298,477 35,996 1,203
증가율: 

국비 18.5%

<표�4>�일반회계로�운용되는�주요�국정과제�예산안과�대응지방비�추정 (단위: 억원, %)

주:� 1. 지방비는 평균보조율을 근거로 추정. 본 추정에 따른 상기 6종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사업 평균보조율은 2013년 68.5%, 2014년 72.1%

자료:�보건복지부,‘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 10. 

4)  보훈(4.4조원)은 대상의 특수성으로, 주택(18.3조원)은 약 80%가 융자금인데 OECD 사회지출에서 융자지출은‘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benefits with 

social purpose)로 보지 않아 이를 제외시킴. 

5)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임금채권기금, 근로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나, 이는 약 1.6조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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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육)�무상보육을�위한�영유아보육료지원�및�가정양육수당�예산안은�4조�1,974억원(20.8%�증가)으로,�

기준보조율을�현행보다�10%p�상향�조정함

－��중앙정부�부담이�커지면�그만큼�자치단체�부담은�덜게�되는데,�대응�지방비는�6,800억원�감소�예상

○�(기초연금)�국민적�관심이�집중되는‘기초연금’(현�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어�2014년�7월부터�시행된다는�

전제�하에,�5조�2,002억원(62.0%�증가,�수급자�65세�이상�447만명)이�편성됨�

－�급여액은�월�최대�20만원이며,�일부�노인(국민연금�수급자�등)은�감액�지급(10만원은�기본�보장)

－��예산안�의결을�위해‘기초연금법’제정이�우선되어야�하며,�대표적인�예산수반법안이므로�법안심사과정

에서�차년도�예산�뿐�아니라,�중장기적인�재정소요가�고려되어야�함

－��평균보조율은�75%이므로,�대응지방비는�2014년에�1조�7,330억원으로�추정되어�6,600억원�정도�부담이�

늘어나지만,�보육료�부담�감소분이�이를�벌충함�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예산안은�4,660억원(35.4%�증가)으로,�수급자(36.4만명)가�소득하위�70%까지�

확대되고,�기초급여가�월20만원까지�인상되는데,�이는�소득기준과�급여를�기초연금과�맞추기�때문임�

－�평균보조율이�약�67%이므로,�지방비는�600억여원�늘어난�2,300억원�규모로�예상�

○�(건강보험 부문)�보건분야에서는�4대�중증질환의�보장성�강화를�위해�건강보험지원에�1,093억원이�추가

반영되어,�일반회계를�통한�건강보험�지원은�5조�3,033억원(10.3%�증가)으로�편성�

○�국정과제�이행과�밀접하게�연관된�상기�7종사업�예산안(국비)은�23조원으로�복지예산�총액의�22%인데,�순

증액을�보면�상기�사업에서만�3조�6,000억원이�늘어나,�복지예산안�순증액(8.5조원)의�43%를�차지함

－��이러한�지출구조로부터�2014년�복지예산안�증가액의�상당부분은�예산회계로�운용되는�주요�국정과제�

예산안�증가에�의해�주도됨을�시사�받음

■  [국비와 대응지방비]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6종 
보조사업은 국비 17조 6,860억원, 지방비 6조 8,590억원으로 총 24조 5,444억원이며, 평균보조율은 72%
로 추정됨

○국비�증가율이�21%로�예년보다�높은�반면,�대응지방비�증가율은�2%�정도에�그침�

[규모(106조원) 기준]

이 외

복지 사업

83조원(78%)

주요 국정과제

예산사업(7종)

23조원(22%)

[그림�4]�2014년�복지·복자예산안�구조:�주요�국정과제�vs�이외�복지사업

이 외

복지사업

4.9조원(57%)

주요 국정과제

예산사업(7종)

3.6조원(43%)

[순증액(8.5조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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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  세입여건에 비추어 복지지출 규모는 적정한가?

○�재정총량지표로�본�2014년�예산안은�적신호상태로,�총수입은�전년(본예산)보다�감소하고,�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26조원으로�외환위기�당시와�유사한�수준으로�악화���

○�2014년�예산안에서�총지출�증가액은�상당부분�복지예산안�증가에�의해�주도되고,�다시�복지예산안은�기초

연금�등�주요�국정과제�예산안�증가에�의해�주도되는�구조임

-  국정과제는�노인빈곤,�보육,�일자리지원�등에�대응하는�정책이행인데,�주로�조세수입에�기반을�두므로�

세수전망이�밝아야�재원을�적정하게�확보할�수�있지만,�최근�세수부진�등의�어려움�따름�

○�재정지출�확대�시�선택할�수�있는�방법이란,�다른�사업을�줄이거나�국민부담을�늘리거나�또는�국가채무가�

늘어나는�세�가지�중,�어느�하나�또는�가능한�정책조합을�택하는�것이므로,�국회가�예산안�심사에서,�이러한�

선택지를�두고,“어떤�방향성에서�어떤�정책조합을�택할지?”는�비단�차년도에�한정되지�않고�국가재정에�지속

적인�영향을�미치는�결정이�될�것임

-  복지지출의�적정성을�도모하려면�인구구조,�국민부담률,�국민소득,�연금성숙도�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

야�하는�만큼,�OECD�평균에�대비한�우리나라�수준을�참고할�수�있음

○�복지예산이�100조원을�초과할지라도�가입자�중심의�사회보험에�절반�이상�지출되므로,�여기서�배제되는�

취약계층의�사회보장을�위해서는�국가의�책임이�강조되어야�하는�당위성이�대두됨�

○�이런�측면에서,�취약계층�및�국민일반의�복지체감과�직결되는�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에�배분된�27조�8,780억원

(12.8%�증가)의�예산운용이�국정과제�이행과�복지정책의�성패를�좌우하게�되므로,�이�영역에�적정재원이�배분

되었는지,�또�정책대상은�정확히�조준되었는지를�점검하는�것이�복지지출의�성과를�도모하는�첩경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은 적정한가?

○�주요�국정과제를�중심으로�대응지방비를�추정하면,�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보육�등의�6종�예산사업에�관한�

한,�지방비부담은�금년보다�2%�늘어나는데�그쳐,�전국�평균으로는�개선된�것으로�보임��

－��다만,�자치단체는�상기�6종사업�외에도�200여개�이상의�국고보조사업을�수행하여�동�사업의�지방비�부담

이�여전할�수�있고,�2015년에는�기초연금이�전면�실시되는데�따른�부담도�추가될�것임�

－��자치단체의�보조사업예산은�2013년�당초예산�기준으로�33조�1,491억원(국비�포함)인데,�이�중�상기�6종

사업�예산이�54%를�차지하고,�나머지�사업은�46%�수준임

연금지출(GDP대비, 2009)

공공사회지출(GDP대비, 2011)

노인인구비중(2010)

국민부담률(GDP대비, 2010)

1인당 GDP(USS PPP, 2010)

27

0 20
OECD 평균을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 값

40 60 80 100

42

74

75

85

[그림�5]�우리나라의�경제사회지표�수준(OECD�평균대비)�

자료:  OECD, OECD Factbook 2013: 2013(http://dx.doi.org/10.1787/factbook-2013-82-en. 검색일 201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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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사�시�자치단체�복지예산�부담을�제대로�점검하려면,�보조사업�전부를�대상으로�자치단체�유형�

(시,�군,�자치구)에�따라�대응지방비를�추정하여�어떤�유형의�자치단체에�복지부담이�과중한지�살펴서,�재정

력과�복지지출에�따라�적절하게�조치되도록�함�

－��일률적인�보조율�인상보다�정책�타겟지역(광역시�자치구�등)에�집중�지원하는�방안도�강구할�수�있음

■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지출조정과 예산세부내역에서 복지급여 별도편성 지양 

○�2014년에�증액을�주도하는�사업은�국정과제를�통해�우선순위가�부여된�정책인�만큼,�한정된�재원으로�동�

지출을�감당하려면�다른�한편으로는�우선순위가�뒤쳐진�사업을�정비해야�예산운용에서‘선택과�집중’의�효과

를�거둘�것임��

○�삶의�현장에서�발생하지만�지역별로�상이한�정책수요는�일일이�꼬리표가�붙은�보조사업이�아니라,�지역��

자율로�사업을�행하도록�기능과�재원을�조정하되,�중앙은�집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정책역량도�지원함�

－��2005~2013년간�정부�총지출은�1.6배�증가하였지만,�복지부�소관�보조사업�예산총액(국비와�지방비)은�

4.2배�증가하여,�2005년�67개�보조사업을�지방이양한�후에도�중앙정부�주도�보조사업�규모가�얼마나�

늘었는지�알�수�있음��

○�개인의�자격요건(소득,�연령,�장애�등)에�따라�제공되는�현금/현물급여는�국회의�예산안�심사단위인�세부

사업�기준으로�투명하게�편성하여�성과�있게�운영되도록�함��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의�최하위�단위인�세부사업�아래에서�내역사업으로�복지급여가�별도�편성된�사례가�

있는데,�이는�재정의�투명성과�성과관리를�담보하기�어려우며,�무엇보다�정책수요자인�국민의�정보�접근성

을�제약함

■ 새로운 자격급여(entitlement benefit)를 규정하는 예산수반법안 심사체계 확립

○�유럽�재정위기는�각국이“재정적자와�국가부채�증가�국면에�직면하여,�어떻게�재정건전성을�확보할�것인

가?”라는�문제를�부각시켰고,�이에�OECD는�정부주도의�낙관적인�세입전망과�세출확대�문제를�지적하고,�

이러한�편향성을�배제하기�위해�예산안을�심사하는�의회가�전문�역량을�갖추도록�권고함

－�예산수반법안에�대한�정도�높은�비용추계와�의회의�심도�있는�심사가�이러한�실천의�일환임��

○�정기국회에�제출될‘기초연금법�제정안’을�계기로,�현�제도(기초노령연금)에�따른�기준선�전망과�새로운�정책

(기초연금)에�의해�증가하는�재정소요를�추계하고,�이를�세입과�비교하면서�법안을�심사하는�체계를�정착

시켜�나가야�할�것임

－��미국�의회에서�기준선은�의회예산과정의�근간을�형성하며,�의무지출이나�세법에�대한�기준선이�있기�때문

에�의무지출�변화나�세입에�변화를�주는�법률안에�대해�PAY-GO원칙이�적용될�수�있음�

○�법률에�지출의무가�부여되는�자격급여는�도입되면�매년�자동적으로�늘어나면서�재정�부담을�유발시키므로,

상당규모의�예산을�수반하는�법률안을�심사하는�국회의�소관�상임위원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를�

거쳐,�중장기�재정전망에�근거를�두고�재정수반법률안의�입법을�도모하는�것이�재정건전성을�지키기�위해�

국회가‘해야�할�일’이라�할�수�있음��

집필자Ⅰ박인화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초빙연구위원)     문의Ⅰ02-380-1675

발행인�Ⅰ�최병호������발행처�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235��Ⅰ��TEL�02)380-8000��Ⅰ��FAX�02)352-9129��Ⅰ��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